
(2)소작쟁의의 전개

순천에서는 1922년 12월 13일, 서면의 소작인 1,600여 명이 지세의 지주부담을 요구하며 면

사무소에 진정을 했다. 이것을 시초로 하여 다음해 1월까지 각 면의 소작인은 소작권 이동

반대, 소작료감액 등을 요구하며 군당국에 진정을 했다. 이와 아울러 12월 28일에는 낙안면

에서 소작인상조회가 조직되고, 이것을 효시로 각 면에서 소작인조합이 결성되었다. 1923년

1월 6일에는 각 면 소작인조합의 대표자와 군당국 사이에 교섭이 있었는데, 당국에서는 지

주회의를 열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군당국에서는 그후에도 같은 태

도를 취하면서 소작인들을 설득하려 했다.

그런 가운데 1923년 1월 22일 순천군은 지주대표 27명(조선인 19명, 일본인 8명)을 모아 지

주임시총회를 열어 소작인의 요구에 대해 토의하도록 했다. 그 결과 먼저 조선인 지주 김학

모가 소작인의 요구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이자고 하여,일본인 지주 금곡일이(金谷一二) 등이

동의하였다. 당시에 군당국자는 지주에게 소작인의 요구를 승낙하도록 하였으며, 단순히 지

주의 이익만을 옹호하려 하지는 않았다. 이 지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상사면의 지주 두 사람

이 지세를 소작인에게 반환한 것을 시작으로 각 면에서 지세반환이 있었는데, 『동아일보』에

보도된 것을 보면 122명의 지주가 지세를 반환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부 지주는 지세를 소작인에게 부담시키려고 체납했으므로, 순천군청에서

는 그들에게 경고문을 낸 경우도 있었다. 김학모는 면직원과 마름을 시켜 5개 면의 소작인

에게 지세를 독촉하고, 만일 소작인이 지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소작권을 박탈하겠다고 위협

했다. 앞의 지주총회에서 소작인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자고 발언했던 김학모가 이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했던 것을 보면 그때의 결정이 유명무실해졌거나 기만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지주가 실제로 소작인에게 지세를 반환하였으므로 완전히 기만적

인 것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소작권박탈에 반대하는 투쟁이 순천군 각 면에서 전개됐다. 1923년 4월,낙안

면에서 조용현 등 3명의 지주가 ‘면소작회에 반대할 목적으로’소작권을 일제히 박탈했으므

로 이 양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이어서 5월에는 황전면 해룡리에서 소작인조합에 가담

했다는 이유로 소작권이 박탈되자 소작인 100여 명이 ‘공동경작동맹’을 조직하여 실력으로

경작권을 지키려는 투쟁을 전개했다. 더욱이 6월에는 황전면의 다른 마을이나 순천면 쌍암

면 등지에서도 ‘공동경작동맹’투쟁을 전개하여 모두 소작권을 회복하였다. 위의 투쟁은 모

두 각 면의 소작인조합을 기반으로 벌어졌다. 이 ‘공동경작동맹’투쟁은 같은 해 3월 진주

명석면에서 발생한 최초의 ‘공동경작동맹’투쟁에서 배운 것이었다.

이 ‘공동경작동맹’을 통한 경작권 확보투쟁은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공동경작의 관행을

배경으로 한 것이며, 그러한 공동체적 결합이 소작인조합의 결합유대를 가능케 했다. 많은

조합에서 규칙위반자나 탈퇴자에 대해서는 노동력 원조를 거부하고 마을 공동체에서 따돌리

기로 결의했다. 풍산소작인회에서는 회원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소작인회

를 통할 것이며,본인이 비회원의 일을 해주는 경우에도 소작인회에 연락하여 회원 중에 필

요가 없는 경우에만 하기로 한 결의가 바로 그런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어서 추수기가 되자 소작료를 4할로 하려는 투쟁이 전개됐다. 서면에서는 김학모 등이 소

작료를 지난해보다 많이 징수했기 때문에 소작인조합은 10월 11일 임시대회를 열어 ‘소작료

불납동맹’을 결성하여 투쟁하기로 결정했다. 계속하여 상사면 해룡면 쌍암면 순천면에서

도 김학모 서병규 등이 소작료를 올리자, 각기 임시대회를 열고 ‘소작료 불납동맹’을 결성



하여 투쟁하기로 결의하고 실천에 옮겼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동아일보』의 보도가 없는

관계로 알 수 없으나, 쟁의의 대상이었던 지주 중 서병규, 금곡일이, 박창서가 다른 면에서

소작인의 요구에 응해 소작료를 4할로 인하할 것을 약속했던 것을 보면, 이 경우에도 역시

4할을 인정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주요 투쟁대상이었던 지주 중에서 김학모는 200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아들 김종익 김종필도 200정보 이상을 소유한 순천 제1의 지주였으며, 민립대학 설립운동

의 순천지방임원회 의장이었다.서병규 또한 대지주이면서 순천지방청년회 의장이었다.금곡

일이는 대금업 도정업 운수업을 경영하였으며, 1922년 당시에 보성군을 중심으로 400정보

를 소유하고 있었다.그후 순천,광양 등지에 소유지를 확대하여 1925년에는 992정보의 토지

를 소유하는 대지주가 되었다. 이렇게 소작인들의 치열한 투쟁대상이었던 지주 중에는 전술

한 바와 같이 민족주의운동에 관계하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므로 조선인지주를 일괄

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를 위한 지주(支柱)라고 규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순천의 소작쟁의는 봄에는 소작권이동 반대, 가을에는 소작료증액 반대투쟁으로 전개되었지

만 특히,일본인영농회의 농장이 많은 곳에 소작권이동이 심하였다.따라서 전라남도 소작쟁

의의 경우 26.2% 가 소작권이동으로 발생했다.
1)

천전교이(淺田喬二)는 1923년 이후 소작쟁의의 원인으로 소작권이동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

아졌음을 지적하여 “소작료관계 투쟁에서 토지관계 투쟁으로 이행하였다.”고 하였다. 소작권

에 관련된 문제라 하더라도 소작조건 개선투쟁(소작료관계 투쟁)이 기본적인 것이니만큼 소

작인의 투쟁이 토지요구 투쟁으로 전환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당시 단일투쟁으로서는

최대이며, 장기간에 걸쳐서 벌어졌던 암태도(岩泰島) 소작쟁의와 재령의 대(對) 동양척식주

식회사 투쟁이 일반적인 것이며, 그것은 1920년대 전반기 농민운동의 일반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농민운동이 경제적 요구를 기본문제로 삼는 투쟁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일본제

국주의 식민지권력과의 대결이라는 정치투쟁의 성격을 갖고 전개되었던 것이다.

1) 주봉규,앞의 책, 221쪽.


